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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, 7. 19

내무위원회

1 . 심사경과

, 가  제  출 :자 달서구청장

. 나 : 제출일자 94. 7. 1

. 다 ' 회부일자 94. 7. 2

. 라 . 상정일자 94. 7. 18

2, (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:  법무계장 !서정율

. 가 제안이유

0 "  국가 (  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 법무부 )" 훈령  및 " "대구직할시법률고문운영규칙 이

 개정됩에  따라  소송비용  지급기준을  시와  균형을  유지하여  현실에  맞도록 조정

0  고문변호사의  임기를 2  년으로  연장하여  행정의  낭비적  요소 제거

0  조리상  불합리한  내용 정비

. 나 주요골자

 ▶  고문변호사의  임기를 "1 "  년 에서 "2 "  년 으로 (  연장 안 4 )제 조

 ▶  고문변호사에  대한  수당지급규정 (  신설 안 5  제 조의 2)

 ▶  슬송비용지급기준  상향 ( 조정  안 )별표

0  민사소송 착수금

· 신청사건

-  단  순  신  청 : 50,000  원 f 190,000원이내

-  변론있는  신청 100,000  원 f 150,000원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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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 )안

심사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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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위원  검토보고 (  요지 전문위원 )백창기

 국가소송사건  수임  변호사  보수  규정  및  대구직할시  법률  고문  운영규칙이  개정됨에 따라

 조례를  시와  균형을  유지하며  현실에  맞도록  조항을  수정하고  조문은  이해  하기  쉽게 구체적

 인  조항을  명시한  규정임으로  본 ( )  개정조례 안 은  타당하다고 .사료됨

160,000  원 f 250,000  원 이내

250,000  원 ·』 400,000  원 이내

400,000  원 f 600,000  원 이내

800,009  원 ·』 1,200,000  원 이내

: 1,500,000  인 f 2,000,000  원 이내

: 2,000,000  원 f 2,500,000  원 이내

3,000,000  원 이내

(  본안사건 소승물가액 )기준

- 500만원미만

- 500  만원이상 - 1,000만원미만

- 1.,000  만원이상 - 2,000만원미만

- ::,000  만원이팡 - 5,000만원미만

:j,000  만원이상 - 1억원미만

1.  억원이상 - 2 ( )억원미만 신설

B ( )억원이상 신설

· :t  중 사건 : 1,000 01,500원 천원

4.  토론요지 : 없음

5.  수정안  요지 : 없음

5, 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 반대 : 없음

7.  첨부 ( )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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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레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3 1 2  제 조제 항제 호중 " "  구를 을 "  구  또는 "  구청장을 로 . 한다

4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4 ( ) 제 조 임기  고문변호사의  임기는 2  년으로  하되  연임할  수 . 있다 , 다만  고문변호사가 3 1제 조제

 항  각호에  웅하는  실적이  부진하거나  불성실할  때에는  임기중이라도  해촉할  수 . 있다

5 2  제 조의 를  파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5 2( ) 제 조의 수덩  ①고문변호사에  대하여는  예산의  범위안에서  매월  수당을  지급할  수 . 있다

 ⓒ수당은  매월말에 . 지급한다 , 다만  지급일이  공휴일인  때에는  그  전일에 . 지급한다

6 1  제 조제 항중 " " 비용은  다음에 " "  별표의 를 . 삽입한다

( ) 별표  소송비용지급기준은 " "  별지 와  같이 . 한다

 부칙①

( ) 시행일 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㉧ ( ) 경과조치  이  조례  시행당시  고문변호사는  재위촉할  때까지  이  조례에  의하여  위촉된 것으

 로 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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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 급  기 준

100,000원이내

100,000  원이 내

150,000  원이내

없음

250, 00㉠ 원이내

4 0,000㉠ 원이내

aoo, ooo원이내

1,200,000원이내

2,000,000원이내

2,500,009완이내

3,000,000원이내

60%  이상 승소확정의

 경우  착수금에 승소

 비율을  곱한 금액

1. 신청사건

· 단순신청

·  본안관련 신청

'  변론있는 신청

2. (  본안사건 슬송물가액 )기준

· 500만원미만

 상 1,000만원미만· 500 0만원

 상 2,000만원미만· 1,000 0만원

 상 5,000만원미만· 2,000 o만원

 상 1억원미만· 5, 000 o만원

· 1  억원이상 2억원미만

· 2억원이상

. =t상 심

 본안사건의 착수금의

1/2이내
5. 환쏜심

 소  송비  용지  급 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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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인지 대

2. 송달료

3. 검증비

71 준지급

민사소송과

동일

2. 본안사건

·  소송물가액을  산출할  수  있는 1  민사소송에 준함

경우

·  소송물가액을  산출할  수  없는 1 400,000원이내

경우

 애기끼펀 시◎시◎

4. 감정료

5.  출장비  및 여비

-63-

6.  복사료둥  기타 경비

 액 ( , 다만 현장검증때

 송대  리  인이 수행할

 우에는 30,000원을

 별도 )지급

실액

"대구직할시달서구

 지방공무원여비조례 "

 중 4  급공무원 해당액

실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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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( ) 제 조 직무 ①

1. (  현행과 )같음

2.  구  또는 구청장을

3 ~ 4(  현행과 )같음

 ② (  현행과 )같음

4 ( ) 제 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114 2년으로

3 ( ) 제 조 직무  ①고문변호사는  다음  각호의 사

 항을 . 처리한다

1. (  생 :)랴

2.  구를  당사자로  하는  소송사건의  순임에 관

 한 사항

3~4(  생 )략

(  ② 생 1략

4 ( ) 제 조 임기 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으로

 년하며
 연임할  수 . 있다 , 다만  구청장이 필요

 하다고  인정찰  때에는  임기중에라도 해촉할

 수 . 있다

(  는임 신

)설

6 ( ) 제 조 소송비됨등  ①고문떤호사가 수임한

 쏘송사건애  관한  비용은 (  신 )설

 소송비용지괍기준에  의하머 . 지급한다

(  ⓒ 생 )략

 하며  연임찰  수 . 있다 , 다딴 고문변호사가

3 1  제 조제 항  각  호에  응하는  실적이 부진하

 거나  불성실할  때에는  임기중이라도 해촉할

 수 . 있다

5 2( ) 제 조의 수당 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

 예산의  범위안에서  매월  수당을 지급할

 수 . 있다

 ⓒ수당은  매월말에 . 지급한다 , 다만 지급

 일이  공휴일인  때에는  그  전일에 지급한

츠즈

6 ( ) 제 조 소송비용등  ① -

 ② ('  현행과 )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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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·  구조문대비표


